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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계획서 

 

주식회사 엘지화학(이하 “분할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전지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이하 “본건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기로 한다. 

 

1. 분할의 목적 

(1) 분할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 중 전지(자동차전지, ESS전지, 소형전지)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며, 분할회사는 그 외 기존 

나머지 사업부문을 영위한다. 

(2) 분할신설회사는 전지 관련 사업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당 사업부문의 전문성 및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독립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3) 분할존속회사는 석유화학, 첨단소재, 바이오 사업의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대외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하고 지속 성장을 도모한다. 

(4)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해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 

(5)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제 변경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한다. 

 

2. 분할의 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 및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되,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식  

으로 분할한다. 분할 후, 분할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

으로 설립한다. 분할의 개요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상호 사업부문 비고 

분할 

존속회사 

주식회사 

엘지화학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상장 

법인 

분할 

신설회사 

주식회사  

엘지에너지솔루션 (가칭) 

전지사업부문 

(자동차전지, ESS 전지, 소형전지) 

비상장

법인 

주1)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

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주2)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각 회사 정관의 정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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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기일은 2020년 12월 1일(0시)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4.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중      

“(7)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4)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존속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 

존속회사의 기타 출재로 분할신설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   

회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

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분할존속 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적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함)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공통되는 재산(분할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등)은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사이에 배분하고, 계약이  

특정 자산(주식 포함)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 특정 자산의 귀속에 따른다. 

(6)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분할계획서에 의거  

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채무의 귀속에 대해 위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의 이사회가 그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따른다. 

(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본 조 제(6)항와 같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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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의 주요 일정 

구분 일자 

이사회 결의일 2020 년 09 월 17 일 

주요사항보고서제출일 2020 년 09 월 17 일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20 년 10 월 05 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 2020 년 10 월 30 일 

분할기일 2020 년 12 월 01 일 

분할보고총회일 또는 창립총회일 2020 년 12 월 01 일 

분할등기(예정)일 2020 년 12 월 03 일 

주1) 상기 일정은 관련 법령, 분할회사의 사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2)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주3)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임.  

주4)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음.  

주5)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서 분할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대하여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생략할 예정임. 

 

4.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구분 내용 

상호 
국문명: 주식회사 엘지에너지솔루션 (가칭) 

영문명: LG Energy Solution, LTD. (가칭) 

목적 【별첨 5】분할신설회사 정관 참조 

본점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공고의 방법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조선일보』에 

게재한다. 

※ 상호, 사업목적, 공고의 방법 등 본건 분할의 내용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  

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구분 내용 

발행할 주식의 총수 800,000,000 주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액면주식 (1 주의 금액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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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구분 내용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200,000,000 주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보통주식 200,000,000 주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액면주식 (1 주의 금액 500 원) 

 

(4)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 분할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분할 

회사에 100% 배정하고,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5)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본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자본금 1,000 억원 

준비금 5 조 8,582 억원 

주1)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자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분할기일에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함. 

주2) 준비금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구성됨. 

 

(7)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①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적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

하며, 이하 "이전대상재산”)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한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 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ii)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 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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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

대상 사업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②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2020년 6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을 기준으로 작성된 본 분할계획서 상의 【별첨1】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추가  

증감 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최종가액은 분할기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④ 2020년 6월 30일 이후 분할기일 전일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의 【별첨1】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⑤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국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디자인 (등록된 것 및 출원 중인 것을 포함하며, 해당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함)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 

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

부문과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는 것은 분할신설회사

와 분할회사가 동등한 비율로 공유한다.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거나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 간에 공유되는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은 【별첨3】승계 및 공유 대상 지적

재산권, 산업재산권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지적    

재산권, 산업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

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 

하며,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공통되는 것이면 분할

신설회사와 분할회사가 동등한 비율로 공유한다. 

⑥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동산 및 부동산 (해당 동산 및 부동산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포함한다), 인허가, 담보권 등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

에게 각각 귀속한다. 

⑦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별첨4】승계대상 소송목록에 기재된 소송을 포함하여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되어 계속 중인 일체의 소송(이하 “이전대상 소송”)은 분할

기일 후 분할신설회사에게 이전되고,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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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분할회사에게 귀속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전적으로 수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에는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협의하여 소송 수행 방식을 정하도록 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도록 하고, 협의를 통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진행하기로 한다. 

⑧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

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    

회사가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분할신설

회사에 귀속되도록 상호 간에 정산 등을 실시하고, 협의를 통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진행하기로 한다. 

⑨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 만을 부담할    

것으로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분할을 할 날: 

분할기일은 2020년 12월 1일로 한다 (명확히 하면, 12월 1일 0시를 의미함).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9)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에서 확정하거나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10)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은 【별첨5】와 같다. 다만, 【별첨5】의 정관 내용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수정될 수 있다. 

 

(11) 분할신설회사의 설립 방법: 

분할신설회사는 다른 주주를 모집하지 않고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하는 재산만으로 분할 

신설회사의 자본을 구성한다. 

 

5. 분할존속회사에 관한 사항 

(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서, 분할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은 감소하지 아니하여,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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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감소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회사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는 재산과 그 가액은 본 분할계획서 “4. 분할신설 

회사에 관한 사항”의 “(7)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에 따른다. 

(4) 분할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서, 분할회사의 분할 후 발행주식의 총수는 변동이 없음.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해당사항 없음 

 

(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분할과 관련된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분할회사의 영업, 재무의 현황, 변동 내지 향후 계획 등의 사유, 관계 

기관 또는 제3자와의 협의과정이나 관련 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본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제①호부터 제⑩호까지의 항목에 대해  

(i)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및 회계  

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i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의 경우, 

(iv) 본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

될 수 있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①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② 분할 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상태표 

⑤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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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⑦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⑧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의 정관 

⑨ 각 별첨 기재사항 

⑩ 기타 본건 분할의 세부사항 

 

(2)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본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3)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채권자보호절차: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 

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5) 본 분할계획서의 실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6)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취업규칙, 근로계약, 퇴직금 등 관련 법률관계 포함)을 분할회사로부터 승계  

한다. 

 

(7)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 받고,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본건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각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취한다. 

 

 

2020년 9월 17일 

주식회사 엘지화학 

대표이사 신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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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목록】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 

【별첨3】 승계 및 공유 대상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목록 

【별첨4】 승계대상 소송목록 

【별첨5】 분할신설회사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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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분할재무상태표 

2020년 6월 30일 

               (단위: 백만원) 

구분 분할 전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자산 29,024,574 24,727,505 10,255,223 

   유동자산 9,215,101 4,598,832 4,616,269 

      현금및현금성자산 2,302,334 503,418 1,798,916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4,496,205 2,361,046 2,135,159 

      유동금융자산 2,966 - 2,966 

      재고자산 2,180,647 1,536,799 643,848 

      기타유동자산 211,495 176,115 35,380 

      매각예정자산 21,454 21,454 - 

   비유동자산 19,809,473 20,128,673 5,638,954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장기수취채권 654,713 200,942 453,771 

      기타비유동금융자산 63,404 52,499 10,905 

      종속기업투자자산 5,405,242 7,844,789 3,518,607 

      관계기업투자자산 170,331 149,062 21,269 

      이연법인세자산 368,809 368,809 -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11,287,556 9,958,387 1,329,169 

      무형자산 1,805,254 1,548,711 256,543 

      기타비유동자산 54,164 5,474 48,690 

부채 12,209,773 7,912,702 4,297,071 

   유동부채 6,404,347 4,430,595 1,973,752 

매입채무 1,811,206 607,494 1,2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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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지급채무 2,523,014 2,349,576 173,438 

      차입금 891,606 889,725 1,881 

      기타유동금융부채 139,886 67,774 72,112 

      유동성충당부채 397,616 51,898 345,718 

      미지급법인세 185,477 185,477 - 

      기타유동부채 455,542 278,651 176,891 

비유동부채 5,805,426 3,482,107 2,323,319 

   기타장기지급채무 8,315 5,185 3,130 

   차입금 5,312,026 3,230,523 2,081,503 

   비유동성충당부채 114,588 4,120 110,468 

   순확정급여부채 254,606 188,350 66,256 

   이연법인세부채 - - - 

   기타비유동부채 115,891 53,929 61,962 

자본 16,814,801 16,814,801 5,958,154 

   자본금 391,406 391,406 100,000 

   자본잉여금 2,283,378 2,283,378 5,858,154 

   기타자본항목 (354,945) (354,945)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5,103 25,103 - 

      이익잉여금 14,469,859 14,469,859 - 

주1) 2020년 6월 30일 기준 분할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초로 작성된 상기 금액 및 

【별첨2】승계대상 재산목록은 사업의 운영, 예정된 사업 및 재무계획의 이행, 통상적인 영업

수행,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의 사유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주2) 분할회사가 발행한 무보증공모사채 중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사채는 아래와 같음. 

구분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차입금액(억원) 

제 52-3 회 2019-03-13 2026-03-13 2.2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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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 

2020년 6월 30일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내용 

자산 10,255,223  

   유동자산 4,616,269  

      현금및현금성자산 1,798,916 현금 및 예금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2,135,159 거래처 매출채권 등 

      유동금융자산 2,966   

      재고자산 643,848 제품, 상품, 원재료 등 

      기타유동자산 35,380   

   비유동자산 5,638,954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장기수취채권 453,771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0,905   

      종속기업투자자산 3,518,607   

      관계기업투자자산 21,269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1,329,169 토지,건물,구축물 등 

      무형자산 256,543 소프트웨어, 산업재산권 등 

      기타비유동자산 48,690   

부채 4,297,071   

   유동부채 1,973,752   

매입채무 1,203,712 사업관련 미지급금 등 

      기타지급채무 173,438   

      차입금 1,881   

      기타유동금융부채 7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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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성충당부채 345,718   

      기타유동부채 176,891   

비유동부채 2,323,319   

   기타장기지급채무 3,130   

   차입금 2,081,503 사업관련 차입금 등 

   비유동성충당부채 110,468   

   순확정급여부채 66,256   

   기타비유동부채 61,962   

자본 5,958,154  

※ 분할기일 전까지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상기 기재된 

승계대상 재산목록의 항목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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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승계 및 공유 대상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목록 

 

(1) 특허: 하기 표 상의 특허 외 국내외 등록특허 20,024건 및 출원/등록절차 진행중인 국내외   

특허 31,758건 

No. 상태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원일자 등록일자 비고 

1 등록 

유/무기 복합 

다공성 분리막 및 

이를 이용한 전기 

화학 소자 

2007-

548077 
5460962 2005-12-22 2014-01-24 일본 

2 등록 

출력향상을 위한 

리튬이차전지 복합 

전극용 활물질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이차전지 

2013-

738428 
10541408 2013-01-10 2020-01-21 미국 

 

(2) 상표: 하기 표 상의 상표권 외 국내외 등록상표 83건 및 출원/등록절차 진행중인 국내외  

상표 45건 

No. 상태 상표명 상품분류 출원국가 출원일자 등록일자 비고 

1 등록 RESU 9 류 미국 2010-11-03 2013-02-05 - 

2 등록 SEPARODE 9 류 한국 2007-04-27 2008-08-06 - 

 

(3) 실용신안: 하기 표 상의 실용신안 외 등록 실용신안 144건 외 출원/등록절차 진행중인   

국내외 실용신안 175건  

No. 상태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원일자 등록일자 비고 

1 등록 

파우치형 이차전지 

및 이를 포함하는 

배터리 모듈 

2017-

90000607 
209344131 2017-07-12 2019-09-03 중국 

2 등록 
배터리 셀 밸런싱 

장치 

2013-

0009907 
0480214 2013-11-29 2016-04-19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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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자인: 하기 표 상의 등록 디자인 347건 외 출원/등록절차 진행중인 국내외 디자인 387건 

No. 상태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원일자 등록일자 비고 

1 등록 
배터리 모듈용 전면 

커버 

30-2018-

0061674 
1027669 2018-12-26 2019-10-10 한국 

2 등록 

열전모듈을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 팩 

30-2018-

0017105 

30-

0992773-

00-00 

2018-04-11 2019-02-01 한국 

 

 

 

【별첨 4】 승계대상 소송목록: 하기 표 상의 소송 외 189 건 

 

No. 원고 피고 소송내용 

1 ㈜대영베이스 주식회사 엘지화학 

엘지화학 배터리셀을 탑재한 골프카트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2019 다 252400) 

2 주식회사 엘지화학 
주식회사 

SK 이노베이션 

당사가 SK 이노 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관할법원: 미국 Delaware 연방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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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5】 분할신설회사 정관 

 

주식회사 엘지에너지솔루션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라 칭하며, 한글로는 주식회사 엘지에너지솔루션으로 하고, 

영문으로는 LG ENERGY SOLUTION, LTD. 로 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지CELL, 전지PACK, 전지소재 수입, 제조 및 매매 

2. 전력저장용 설비 및 관련 제품의 제조, 설치 및 매매 

3. 중고 전지 거래 중개업 

4. 중고 전지 회수 및 재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 

5. 전지 가치평가 및 인증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 

6. 각종 기계(금형 포함)의 제조, 가공 및 매매 

7. 전기기기 및 전자제품의 제조, 가공 및 매매 

8. 각종 산업기기 및 자재의 제조, 가공 및 매매와 시공 

9. 자동차, 항공기, 철도차량, 선박 및 기타 수송기구용 부품(프라스틱 포함)의 제조, 가공 및 매매 

10. 태양에너지산업에 관련되는 제품의 제조, 가공 및 매매와 시공을 포함한 전기공사업 

11. 운송기구 및 동 부분품과 그 관련품의 제조, 가공 및 매매 

12. 국내외 무역업 및 이에 수반되는 청부업 

13. 각종 상품의 매매 

14. 각종 상품의 위탁 및 수탁매매 대리업 

15.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16. 국내외 광고의 대행업과 광고물의 제작 및 매매 

17. 컴퓨터 소프트웨어 매매 및 대여업 

18. 전자계산기 시간대여업 

19. 각종 통계 및 분석과 처리작업 청부업 

20. 부동산 매매 및 임대 

21. 창고업 

22. 교육서비스업 

23. UTILITY(유틸리티) 판매 

24. 기술용역업 

25. 과학기술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연구의 용역과 기술정보의 매개 

26.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제품 매매 및 관련 부대 사업 

27. 데이터저장용 자재 또는 부품 및 제품의 수입, 제조, 가공 및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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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냉각, 공기조화, 여과 등 설비 및 관련 제품의 제조, 설치 및 매매 

29. 위탁 통신판매 및 방문 판매업 

30.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31. 국내외 탄소 배출권 매매 및 이에 수반되는 기술용역업 

32. 이상의 각종원료, 자재, 제품을 소재로 한 제2차 제품의 제조, 가공, 보존 및 매매 

33. 전기 각항 및 그에 관련된 위탁매매 

34. 전기 각항에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 

35. 전기 각항에 관련한 사업에 대한 투자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조선일보』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팔억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오백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수는 이억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9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

권, 일만주권의 팔종으로 한다. 

 

제10조 (신주의 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의 인수권을 갖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

를 배정할 수 있다. 단, 2호 내지 4호에 대한 신주배정은 각호의 배정비율을 합하여 발행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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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정관에 따로 정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합작투자선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3.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거래 금융기관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기술도입을 위해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방

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1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 사이에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 주식으로의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

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한다. 

 

제12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

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

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

일의 직전일 사이에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제1항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한다. 

 

제13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

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 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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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ㆍ직원 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340조의 2의 규

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며, 주식 매수선택권 행사시

는 기발행 자기주식을 교부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

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1주당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340조의2 

제4항에 의한 가액 이상 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4년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주

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

을 행사할 수 있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

다. 

1. 당해 임ㆍ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2. 당해 법인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조건 중에서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경우, 명의개서대리인 및 사무취급장소와 대리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경우,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

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

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회사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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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결산기말일의 익일부터 1월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와 그 말소를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

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주총회 

 

제18조 (소집)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

시로 개최한다. 

 

제19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

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궐위 또는 유고 시에는 제30조 제2항(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준용한다. 

 

제20조 (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

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1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궐위 또는 유고 시에는 제30조 제2항(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준용한다. 

 

제22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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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그 소유주식 일주에 대하여 일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4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이를 결정한다. 

 

제26조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 회사에 보존한다. 

 

 

제4장  이사, 이사회와 감사 

  

제27조 (이사의 선임)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두되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각 약

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는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

한다. 

④ 제1항의 이사 선임 시에는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상법상 집중투표방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까지로 한다. 다만,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로 이보다 단기로 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이 정관 제27조 제1

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대표이사의 선임 및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선임된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

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의 결원 또는 유고 시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순서 또는 이사회 에서 별도로 정하

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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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로서 조직하고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32조 (이사회의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② 의장의 궐위 또는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소집하며, 소집권자는 회일을 정하여 적어도 12시간 전에 이를 각 

이사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전에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

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제34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

는 통신수단에 의해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

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5조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안건, 경과요령과 결과 및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의사록으로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36조 (감사의 선임) 

① 이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

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7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

하고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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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이사와 감사의 보수)  

이사와 감사의 보수와 상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한다. 

 

제40조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하는 자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① 이사 

② 제1항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③ 감사 

 

 

제5장  계    산 

 

제41조 (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 (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① 대표이사는 매결산기말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

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각 서류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 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

회 회일의 1주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

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이익금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주주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44조 (주주배당금)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24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 지급한다. 

 

제45조 (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7월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결의로 하되, 중간배당의 구체적인 방법ㆍ한도 등에 대해서는 상법

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

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

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한 것으로 본다. 

 

제46조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회사가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3조 (사규)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서 경영상 필요한 사규를 정할 수 있다. 

 

제4조 (분할에 의한 회사 설립)  

이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분할 전 주식회사 엘지화학의 분할로 인한 이전되는 재산, 그 가격과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분할 전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바에 따

른다. 

 

제5조 (최초 사업연도)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이 정관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 설립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